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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황 수 경*1)

기혼여성이 노동공급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은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이다. 이 에서는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을 전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우

선 첫 번째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패턴을 가족주기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 다. 두 번째로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을 풀타임 고용-파트타임 고용-미취업 간의 다항선택모형으로 접근하여 기혼여

성의 가사부담과 그로 인한 시간배분이 근로시간 선호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 패턴은 가족주기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풀타임과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선호체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단시간 근로가 기혼여성의 대안

적 고용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 문제 제기

성 역할(gender role)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이나 가

사의 전담자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주부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을 ‘한다’고 표현하

고 남편에 대해서는 ‘돕는다’고 표현하는 예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화의 과

정에서 여성 자신에게도 뿌리 깊게 투 되어 있다. 여성이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라는 고정관념은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하지 않은 가사일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30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는 반면 기혼남성은 단 36분만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

업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매일 3시간 21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다(표 1). 반면에 시장노동에서는 

남성은 5시간 58분, 여성은 3시간 6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시

장노동 중심으로,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으로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사노동의 부담과 그로 인한 불균등한 시간배분은 기

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반

적으로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남성은 시장노동으로 집중되고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Becker, 

1974; Humphries, 1998). 한 사회에서 사회의식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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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시점에서 사회의식이나 그로 인한 역할구조는 주어진 조

건으로 간주된다. 노동공급 분석이 기혼여성의 특수한 시간배분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표 1> 혼인상태별, 취업여부별 생활시간 사용 실태 (단위: 시간:분) 

 

개인유지(수

면·식사등)

시장

노동

가사

노동
학습

기타

활동가정관리 가족돌보기

미혼 10:17 2:12 0:25 0:22 0:03 4:26 6:38

남성 10:12 2:21 0:15 0:13 0:02 4:17 6:56

여성 10:25 2:03 0:37 0:34 0:03 4:37 6:18

기혼 10:18 4:27 2:39 2:04 0:35 0:01 6:34

남성 10:22 5:58 0:36 0:25 0:11 0:01 7:03

여성 10:15 3:06 4:30 3:33 0:57 0:00 6:09

미취업 10:37 0:12 5:38 4:15 1:23 0:00 7:33

취업 9:53 6:02 3:21 2:50 0:31 0:01 4:44

주: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2002. 7

통상의 노동공급모형에서 경제활동참가 결정과 근로시간의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

사된다. 즉 연속적인 예산선이 상정되고 개인의 효용극대화에 따라 접점균형(tangency equilibrium)

이 성립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모형에서 기혼여성의 가사부담은 시간의 기회비용(=의중임금)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 된다(Heckman, 1974). 그러나 여기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선택폭은 그리 크지 않다. 수요측면에서 보

면 채용된 근로자 1인당 고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근로시간 이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리의 필요상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

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게 된다.2)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을 제시하는 일자리가 고르

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을 일해야 하는 일자리로 분포가 편중되

게 된다(표 2). 이른바 최소근로시간 제약(minimum-hour constraint) 또는 고정근로시간 제약

(fixed-hour constraint)이 존재한다는 것이다(Moffitt, 1982; Zabel, 1993; Feather & Shaw, 2000).

2)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이나 가사부담 등 개인적인 조건으로 인해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Parsons, 1977), 통근시간과 같이 노동시장 진입에 고정(시간)비용이 

소요되어 근로시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Cogan, 1980).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인에게도 역시 근로시간의 선택범

위에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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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일시휴직 제외)의 1주 실근로시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1-17시간 18-35시간 36-43시간 44-53시간 54시간 이상

1983 7,135 (100.0) 29 (0.4) 227 (3.2) 468 (6.5) 2,013 (28.1) 4,398 (61.4)

1988 9,528 (100.0) 76 (0.8) 254 (2.6) 753 (7.8) 2,663 (27.7) 5,781 (60.2)

1993 11,836 (100.0) 171 (1.4) 424 (3.6) 1,110 (9.3) 4,733 (39.6) 5,398 (45.2)

1998 12,121 (100.0) 266 (2.2) 700 (5.7) 1,790 (14.6) 5,129 (41.7) 4,236 (34.5)

2002 14,002 (100.0) 319 (2.3) 884 (6.2) 2,244 (15.8) 5,387 (38.0) 5,168 (36.4)

주: (  )안은 임금근로자(일시휴직 제외) 대비 구성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최소근로시간 제약의 존재는 일차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결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

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시

간이 적고 이로 인해 정해진 효용극대화에 따른 공급균형이 최소근로시간 제약을 벗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파트타임 고용과 같은 단시간 

근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을 최소근로시간 제약이 있을 때의 노동공급 결정메커니즘을 통해 살펴보자. 이 경우 

개인에게 제공된 근로시간(H
o
)과 희망하는 근로시간(H

d
)이 결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개인(Hd≤Ho)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최소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것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을 보장해주는 상황에서만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근로

시간과 노동공급의 결정이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offitt(1982)에서와 같이, 최소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것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을 보장해주는 컷-오프 조건(D)을 Hd와 

H
o
의 거리를 이용해 정의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ⅰ) Hd-Ho > 0 이면 개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시간만큼 일한다.

ⅱ) H
d
=0 이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ⅲ) D > H
d
-H

o 
> 0 이면 개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최소근로시간만큼 일한다.

ⅳ) Hd-Ho > D 이면 개인은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즉,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기혼여성(H
d
≤H

o
)의 일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ⅲ) 다른 일부는 일

하기를 원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ⅳ). <그림 1>은 이를 묘사하고 있다. 유형A는 

최소근로시간 제약 하에서 노동시장 참가, 유형B는 노동시장 비참가를 결정하게 된다. Zabel(1993)

은 전자를 과다고용(over-employment), 후자를 과소고용(under-employment)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은 유형B의 경우이다. 사회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면 H
d
와 H

o
의 간격이 더욱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이 과소고용의 당사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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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다고용과 과소고용의 가능성

그룹B의 효용함수

그룹A의 효용함수

TL*|Ho=Hd

소득

La* Lb*

본 연구는 가사부담과 그로 인한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이 여성노동공급에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는

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사용되었다. 우선 Ⅱ

장에서는 가족주기를 이용해 여성의 가사부담과 노동공급 구조상의 관계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Ⅲ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풀타임-파트타임-비고용 간의 다항선택모형

을 추정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Ⅱ. 가족주기와 여성의 노동공급 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행위는 결혼·출산과 같은 가족의 형성과 성장 과정의 여러 단계들과 긴 히 연

관되어 있다. 가족은 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과 출산에 의한 규모의 확대, 출가에 따른 규모의 축

소,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종종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로 표현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패턴은 가족의 형성 과

정과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구분되는 가족주기별로 크게 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

동공급에 관한 연구의 분석 단위는 기혼여성 개인이 아니라 가구 혹은 가족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Shaw, 1992; Yu et al., 1993; 이현송, 1996).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족주기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와 개략적으로 일

치하는 5개 주기(결혼→출산 및 육아→집중 양육→양육 완료→자녀 결혼 및 경제력 상실)로 재

구성하 다. 5개 주기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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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기: 여성의 결혼으로 시작되어 첫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까지의 가족의 형성 단계, 

제 2주기: 첫 아이의 출산으로 시작되어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의 시기로 육아부담이 집중되

는 단계,

제3주기: 막내자녀가 3살이 되는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자녀보육 단계,

제4주기: 막내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이 완료되는 단계,

제5주기: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 단위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구가 재편되는 단계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제5차년도(2002) 자료가 사용되었다. 위에서 정의

된 구분방식에 따라 가족주기별로 가구의 특성 및 기혼여성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것

이 <표 3>이다.3) ｢노동패널｣로부터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4,411명, 기혼여성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

로 3,915개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각 주기별로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각각 28세, 30세, 36세, 55세, 71세로 증가한다. 유배우자 비

율은 1∼3주기에서 가장 높고 4주기(77.8%), 5주기(15.2%)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

구 비중은 14%인데, 4주기(22.3%)와 1주기(1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의 평균 연령도 주기별로 증가하는데, 5주기에서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이 배우자보다 높은 것은 이 

시기에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자녀가구에 동거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4)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긴 

반면 배우자가 없을 때 독자적인 경제능력이 없는 기혼여성은 자녀가구에서 동거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균 교육년수는 1주기에 속하는 기혼여성이 13.6년으로 가장 높고 주기가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

하며, 반대로 교육년수에서의 배우자와의 격차는 주기가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최근에 올수록 

기혼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배우자와 비교해 교육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 평균 3.6명으로 핵가족화의 경향을 뚜렷

하게 보이고 있다. 각 주기별로는 5주기에서 가장 많은 4.5명, 2-4주기에서 각각 3.8명, 4.2명, 3.3명

을 기록하고 있고 1주기 가구의 가구원수는 2.3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모세대와의 동거가구 비율

은 1주기에서 1.5%, 2.5%, 2주기에서 5.9%, 3주기에서 9.8%, 4주기에서 8.4%로, 부모 연령이 높아지

는 3∼4주기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2주기에 해당되는 기

혼여성의 경우 0∼2세 자녀 1.1명, 3∼6세 자녀 0.4명, 7∼12세 자녀 0.1명을 두고 있으며, 3주기에 해

당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3∼6세 자녀 0.6명, 7∼12세 자녀 1.1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3주기에서 기혼여성은 평균적으로 1.6명의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것으

로 파악된다. 

3) 4차년도 조사를 이용한 가족주기별 특성에 대해서는 황수경(2002) 참조

4) 유배우자인 기혼여성에 국한하면 본인의 평균 연령이 62.1세이고,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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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족주기별 가구의 특성 및 본인·배우자의 경제활동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체

총기혼여성수 160 413 1,020 2,430 388 4,411

  (구성비) (3.6) (9.4) (23.1) (55.1) (8.8) (100.0)

총가구수 134 387 964 2,430 ․ 3,915

유배우자 비율(%) 96.9 99.8 97.2 77.8 15.2 79.5

여성가구주 비율(%) 15.0 5.8 2.5 22.3 0.0 13.9

기혼여성의 평균연령 27.8 29.7 36.2 54.6 71.4 48.5

배우자의 평균연령 31.0 32.8 39.2 56.3 65.3 47.8

기혼여성의 평균교육년수 13.6 13.3 12.2 7.7 3.1 9.1

배우자의 평균교육년수 14.2 13.8 13.0 10.3 7.5 11.6

평균 가구원수 2.3 3.8 4.2 3.3 4.5 3.6

부모와의 동거 바율(%) 1.5 5.9 9.8 8.4 0.0 8.3

자녀수 . 1.63 1.96 1.27 0.08 1.31

  0∼2세 자녀수 . 1.08 . . . 0.10

  3∼6세 자녀수 . 0.39 0.57 . . 0.17

  7∼12세 자녀수 . 0.13 1.05 . . 0.25

가구의 월평균소득(만원) 225.4 231.1 271.8 201.9 256.5 226.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비율(%) 54.4 25.9 50.6 46.2 11.9 42.6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25.0 121.0 110.5 93.1 79.4 101.3

    평균 근로시간(/주) 48.4 49.7 49.2 53.6 55.6 52.0

  실업자 비율(%) 1.3 0.2 1.7 1.2 0.0 1.1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비율(%) 89.3 93.9 93.1 71.0 34.0 80.2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66.3 188.6 214.8 176.5 124.0 190.2

    평균 근로시간(/주) 53.0 55.3 56.7 54.2 53.1 55.1

  실업자 비율(%) 4.3 2.4 1.5 0.8 2.0 1.3

 주 :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는 구성비 및 평균값의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제5차년도(2002) 자료

<표 3>의 하단부에는 기혼여성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족주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1주기에서는 기혼여성 중 취업자가 54.4%를 차지하나 육

아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주기에 들어서면 25.9%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유아 자녀가 없

어지는 3주기에 들어서면서 취업자 비율은 50.6%로 크게 증가하며 4주기에도 46%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5주기의 기혼여성은 11.9%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경우 3주기에 이르기까지 90%의 취업이 유지되고 있고 유아 자녀가 있는 2주기 들어 취업자 비율

이 근소하게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주기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은 구직을 희망하는 비율도 낮

아 0.2%에 불과하다. 이는 육아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 전가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어렵



- 363 -

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주기에 해당되는 기혼여성에서는 실업자 비율이 특히 높다(1.7%)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여성은 가사나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어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되

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실업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구직을 포기하고 다시 전업주부로 

남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4주기의 기혼여성 중 실업자 비율이 1.2%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및 근로소득은 1주기에 125만원으로 가장 높고 주기가 올라

갈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주당근로시간은 1주기에서 가장 짧은 48.4시간이고 2-3주기에 49시

간대에 머무르다 3주기부터는 50시간을 웃돌고 있다.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이 3주

기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4주기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이다. 이는 기혼여

성의 취업자 구성에서 1-2주기와 3-4주기 사이에 단절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 특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4>는 취업여성에 한정하여 산업 및 직업 분포와 

근로시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에 압도적 다수(68%)가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2주기 여성의 약 85%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60%에 달하고 있다. 3주기 이후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데, 이는 30대 중후반과 

40-50대 여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고령층에 해당되는 4-5주기 여성은 

농업부문에 취업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고학력 저연령층일 1-2주

기 기혼여성 가운데서는 사업서비스업에 진출한 여성도 20%를 웃돌고 있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1-2주기에서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비중이 매우 높아 30-40%를 점한

다. 특히 2주기는 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고숙련 경력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직의 비중은 1주기에 34%로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2주기에 가면 이 비율이 18%대로 크게 줄어 사무직에 종사하던 기혼여성에게 가사

나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 유혹이 가장 큰 것으로 짐작된다. 2주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상당수 빠져나가는 것과는 달리 3∼5주기에 해당하는 기혼여성 그룹에서는 판

매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으로의 집중현상이 확연하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주기에 

25%에 불과하 으나 3주기 이후에는 40%에 달하는 비중을 점하게 된다. 생산직의 경우도 1∼2주기

에서는 10% 수준에 불과하나 3주기 이후에는 20% 이상으로 그 비중이 현저하게 늘고 있다. 3주기 

이후의 기혼여성은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

성에게 직업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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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족주기별 여성의 취업 특성 (단위: 명, %)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체

<산업> (85) (103) (514) (1,107) (44) (1,851)

농림어업 0.0 0.0 2.3 15.3 29.6 10.5

제조업   15.3 15.5 22.1 20.5 9.1 20.2

건설업   1.2 0.0 1.0 1.6 2.3 1.4

사업서비스업
1

23.5 21.4 15.6 11.3 11.4 13.6

개인서비스업2 60.0 63.1 59.0 51.3 47.7 5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직업> (85) (103) (514) (1,105) (45) (1,852)

전문직   9.4 18.5 6.4 3.1 4.4 5.2

준전문직 24.7 21.4 13.0 4.6 2.2 8.7

사무직   34.1 18.5 13.0 4.6 0.0 9.0

판매서비스직 23.5 25.2 36.2 37.2 40.0 35.7

생산직   8.2 13.6 20.0 34.3 37.8 28.1

단순노무직  0.0 2.9 11.3 16.2 15.6 13.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근로시간> (85) (104) (513) (1,112) (44) (1,858)

15시간 이하 2.4 1.9 3.9 4.2 4.6 3.9

15-35시간 10.6 10.6 16.8 12.5 13.6 13.5

36-39시간 3.5 1.0 3.9 2.9 0.0 3.0

40-44시간 27.1 27.9 20.5 11.9 6.8 15.7

45-53시간 25.9 25.0 17.0 17.7 22.7 18.4

54시간 이상 30.6 33.7 38.0 50.8 52.3 45.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은 유효응답자수

1. 사업서비스업에는 산업대분류상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포함됨

2. 개인서비스업에는 산업대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포함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제5차년도(2002) 자료

근로시간의 측면을 살펴보면, 1-2주기에서 정규근로시간 범주라 할 수 있는 40-53시간대의 여성

이 비교적 높은 반면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3주기에 24.6%로 가장 높고, 

4-5주기에서도 18-19%로 비교적 수준을 유지한다. 가사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2주기 여성

에서 오히려 단시간 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업 분포에서도 확인되듯이 2주기에서 많

은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반명 이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하고 있

는 여성 중에는 (준)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고용 특성을 살펴보자. <표 5>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근속년수, 고용형

태, 다양한 고용지위 지표들을 요약하고 있다. 우선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평균근속년수

는 주기별로 큰 변동이 없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배우자의 평균근속년수가 4주기까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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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고용안정성이나 지속성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고용형태 측면을 살펴보면 3주기 이후에서 비정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비정규적 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라도 속하면 비정규고용이라고 정의할 때 비정규고용의 

비중은 1주기 여성에서 가장 낮은 13.2%이고, 2주기 21.3%, 3주기 32.0%, 4주기 36.1%, 4주기 47.6%

로 주기가 올라갈수록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주기를 지나면서 눈에 띠게 상승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다. 개인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시간제 취업이 확대됨에 따

라 이들 일자리에서 2주기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기혼여성을 흡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취업여성의 고용 특성(임금근로자) (단위: %)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체

임금근로자수(명) 76 75 331 588 21 1,091

평균근속년수(년) 3.5 3.5 3.2 4.8 3.4 4.1

배우자 평균근속년수(년)1 3.5 4.3 7.0 10.0 6.0 7.6

(104) (290) (606) (711) (10) (1,721)

<비정규적 고용형태>2

임시일용직 9.2 17.3 27.2 38.1 38.1 31.3

비정규직(자기판단) 13.2 21.3 32.0 36.1 47.6 32.4

단기계약직  5.3 5.3 3.6 4.8 0.0 4.4

시간제 7.9 13.3 20.8 15.1 19.0 16.3

무소속 1.3 0.0 4.2 10.7 14.3 7.4

<고용지위 지표>

대기업 34.2 40.0 30.5 16.0 4.8 23.1

정규고용
3

86.8 78.7 68.0 63.9 52.4 67.6

유노조기업 25.0 21.3 9.4 6.6 9.5 9.8

조합원 19.7 13.3 6.0 2.4 4.8 5.5

대기업 정규직 27.6 34.7 23.6 9.5 4.8 16.7

주: 1. ( )안은 배우자중 임금근로자수임

2. 비정규적 고용형태의 정의 및 판별방법에 대해서는 황수경(2003) 부록 참조

3. 정규고용은 위의 비정규적 고용형태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제5차년도(2002) 자료

고용의 안정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다른 지표로 내부자(insiders)의 규모를 생각해볼 수 있다. 

내부자는 기업 내에서 거래비용(labor turnover costs)을 토대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교섭력

을 갖게 되는 집단을 의미한다(McDonald & Solow, 1985; Lindbeck & Snower, 1986).5)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증분석에서 내부노

동시장 체제에 편입되어 있을 내부자와 경쟁적 시장 상황에 놓여져 있을 외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5) 내부자-외부자 가설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분절구조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황수경(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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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될 수 있는데, 기업 규모를 이용한 대기업(공공부문 포함)-중소기업의 구분,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 조합원-비조합원의 구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기업 내부노동시장 체

계 속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을 내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

류에 따라 기혼여성에서 내부자(대기업 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16.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

부자 비중은 여성의 가족주기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주기 여성에서 34.7%로 가장 높고 1주기 여성

이 그 다음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다. 3주기 여성 가운데에서도 23.6%가 내부자의 범주에 포함되

나 4-5주기에서는 10%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한번 퇴장한 후 재진입할 경우 

내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 기혼여성의 고용상의 제반 특징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1-2주기 

사이에 비전문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탈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숙련 경력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2주기에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3

주기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은 우량 일자리로 편입되기보다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

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숙련 비정규 고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현재의 기혼여성 노동시

장 구조로는 양질의 여성 노동력을 흡인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Ⅲ. 근로시간 유형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은 두 가지의 선택을 포함한다. 첫째는 노동시

장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둘째는 참여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시장노동에 배

분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다. 여기서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이 세 가지 상태, 즉 풀타임고용(f), 

파트타임고용(p), 미취업(n)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노동공급 여부 및 

노동공급량(근로시간)을 동시에 결정하는 모형을 추정한다. 이로부터 기혼여성의 가사부담이나 그로 

인한 시간배분이 시간유형으로 구분되는 고용형태에 대해 선호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개인이 노동공급상태 j∈{f, p, n}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효용을 Vji라고 하면, 이 간접

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Vji = Sji + uji

여기서 S는 관측된 변수들의 함수로 주어지는 비확률적(non- stochastic) 부분이고 u는 관측되지 

않은 변수들의 함수인 확률적 부분이다. 현실에서 관측되는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더미

변수가 정의된다.

(2) Dfi =




1 for        fulltime   workers
0 f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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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 =




1 for        parttime   workers
0 for     otherwise,

Dni = 



1 for        nonparticipants
0 for     otherwise,

효용극대화를 통해 개인이 현재 상태 j를 선택했다고 하면 상태 j에서 다른 상태에 비해 가장 높

은 효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Pji =  Pr [Vji > Vki      for    k≠ j ,  k, j = f, p, n ]

= Pr [Sji − Ski > uki − uji          for       k≠ j,  k = f, p, n ]  
 

McFadden(1973)의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에서와 같이 잔차항 u가 i.i.d.-Weibull 

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하면, 그 차인 (uki − uji   )는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갖게 된다. 여기에 간접

효용함수가 설명변수들의 선형함수라는 가정이 추가되면,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4)
Pji =

exp (Xji j )

[exp (Xfi f ) + exp (Xpi p ) + exp (Xni n )]
,

i = 1, 2, .. ., N

여기서 Xji는 경제활동상태의 선택에 향을 주는 설명변수 벡터이고 βj는 파라미터 벡터를 나타

낸다. 

실증분석에는 ｢노동패널｣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조사된 여성 가운데 15세 이상 54세 이하 여

성만을 추출한 표본이 사용되었다. 3차년도 자료부터 이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IMF 경제위기로 인한 

쇼크현상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KLIPS가 3차년도 조사부터 조사항목의 구성과 패널자료로

서의 일관성이 매우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점도 이 기간 중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었다(KLI, 2003). 실증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풀링(pooling) 자료에서 여성 

관측치는 총 13,029명이고, 이중 기혼여성은 67.3%를 차지한다(표 6).

<표 6> 표본의 구성 (단위: 명, %)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전체 4,434 (100.0) 4,356 (100.0) 4,238    (100.0) 13,028 (100.0)

미혼여성 1,469 (33.1) 1,446 (33.2) 1,344 (31.7) 4,259 (32.7)

기혼여성 2,965 (66.9) 2,910 (66.8) 2,894 (68.3) 8,769 (67.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제3-5차년도 자료

근로시간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노동공급 상태는 ‘풀타임 고용’-‘파트타임 고용’-‘비고용’의 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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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구분하 다. 여기서 풀타임 고용과 파트타임 고용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를 둔 고용형태 상의 

구분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전(全)시간 근로’-‘단(短)시간 근로’의 구분에 해당된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트타임 고용는 1주 평균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로 정의되었

으며, 여기에 사용된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에서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정

규근로시간이 있는 경우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단시간 근로자는 3

개년도 통틀어 605명으로 취업자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6) 절대적인 수치도 작을 뿐만 아니라 

미혼(10.5%)과 기혼(9.8%) 간에 구성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7). 

<표 7> 표본의 노동공급상태 구성 (단위: 명, %)

기혼여성 미혼여성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풀타임
1,297 1,283 1,352 3,932 504 518 481 1,503

(43.7) (44.1) (46.7) (44.8) (34.3) (35.8) (35.8) (35.3)

파트타임
126 148 155 429 48 63 65 176

(4.3) (5.1) (5.4) (4.9) (3.3) (4.4) (4.8) (4.1)

미취업
1,542 1,479 1,387 4,408 917 865 798 2,580

(52.0) (50.8) (47.9) (50.3) (62.4) (59.8) (59.4) (60.6)

전체
2,965 2,910 2,894 8,769 1,469 1,446 1,344 4,259

(33.8) (33.2) (33.0) (100.0) (34.5) (34.0) (31.6) (100.0)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Xji)로는 연령, 학력 등 개인의 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구성, 가구소득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 다. 가족구성 변수들은, 가족주기를 구분할 때

와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의 가구자료 내 가구원정보를 가족관계를 이용해 계통적으로 구성한 것이

다. 배우자 유무, 가족수, 자녀의 연령대별 구성,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들 변

수들은 가사부담 정도를 대리하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대별 구성은 여성의 생

애주기를 구분하는 핵심요소로서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에 결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가구소득 관련 변수로는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비근로소득과 이를 세분화한 배우자 소득 

및 기타 가구소득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었다. 기타 가구소득은 가구의 총 월평균소득에서 자신과 배

우자의 근로소득을 차감하여 구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총소득 중 자신과 배우자의 근로소

득을 제외한 자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 연도별 더미 변수가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노동공급 상태별 기초통계량은 <부표 1>과 <부표 

2>에 수록되어 있다. 

<표 8>은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특징의 비교를 위해 미혼여성

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 다. 기혼여성 표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형을 추정하 는데, 비근로소득(NLINC) 변수를 사용한 모형(1)보다는 배우자 소득(WG_M)과 기

6) 통계청의 200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파트타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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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득(INCOME)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모형(2)가 좀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적인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모형(2)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형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 추정 결과

기혼여성
미혼여성

(1) (2)

풀타임고용 파트타임고용 풀타임고용 파트타임고용 풀타임고용 파트타임고용

Intercept 4.735 ** -1.867 5.521 ** -1.918 16.135 ** 1.820

(0.617) (1.532) (0.620) (1.541) (0.857) (1.981)

ED 0.139 ** -0.095 0.141 ** -0.102 -0.468 ** -0.082

(0.034) (0.061) (0.034) (0.061) (0.105) (0.258)

EDSQ -0.005 ** 0.005 -0.005 ** 0.006 0.015 ** 0.010

(0.002) (0.003) (0.002) (0.003) (0.004) (0.009)

AGE -0.268 ** 0.044 -0.322 ** 0.041 * -0.794 ** -0.302 **

(0.032) (0.081) (0.032) (0.081) (0.044) (0.090)

AGESQ 0.003 ** -0.001 0.004 ** -0.001 0.011 ** 0.005 **

(0.0004) (0.001) (0.0004) (0.001) (0.001) (0.001)

HUSBD -0.298 ** 0.315 ** -0.185 ** 0.277 **

(0.055) (0.096) (0.056) (0.100)

HSIZE -0.046 -0.075 -0.014 -0.053 -0.133 ** -0.115

(0.029) (0.068) (0.029) (0.068) (0.034) (0.069)

CH2D -0.516 ** -0.003 -0.505 ** 0.005

(0.045) (0.117) (0.045) (0.117)

CH36D -0.335 ** -0.232 ** -0.327 ** -0.235 **

(0.033) (0.072) (0.033) (0.072)

CH17D -0.125 ** -0.333 ** -0.114 ** -0.333 **

(0.030) (0.064) (0.030) (0.064)

PARENT 0.208 ** 0.252 ** 0.198 ** 0.264 **

(0.040) (0.097) (0.040) (0.097)

NLINC 0.002 ** 0.0003 0.005 ** 0.003 **

(0.0002) (0.0003) (0.0004) (0.001)

WG_M 0.002 ** -0.0005

(0.0002) (0.001)

INCOME -0.0001 ** -0.0001

(0.0000) (0.0000)

T3 -0.230 ** 0.057 -0.043 0.159 * -0.516 ** -0.050

(0.032) (0.068) (0.033) (0.074) (0.062) (0.121)

T4 -0.086 ** -0.015 -0.068 * 0.008 -0.116 * 0.047

(0.028) (0.061) (0.029) (0.062) (0.050) (0.097)

N 8,765 8,764 4,259

-2 log L 14,001.9 14,045.8 5,283.0

χ
2

13,358.9 13,892.9 5,210.7

 

  주: ( )안은 표준오차. **:Pr<0.01, *:P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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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유형에 대해 가족구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매우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배우자이거나 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 풀타임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

(-)의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특히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3-6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풀타임 

고용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부(-)의 효

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풀타임 고용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부담을 덜 

수 있게 됨으로써 풀타임 고용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파트타임고용과 미취업 상태 간의 상대확률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파트타임 고용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주소득원이 됨에 따라 부수입원으로서의 파트타

임고용이 선호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혼여성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파트타임 

고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연령이 낮

아질수록 파트타임 고용확률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줄어들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파트타임 고용확률에 오히려 양(+)의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자녀양

육 부담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파트타임고용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유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

소한 어내는 효과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타임고용이 이 시기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인의 인적특성 변수들은 풀타임 고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파트타임 고용에

는 거의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년수는 파트타임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데, 이는 파트타임 노동시장에서 교육자원에 대한 가치가 덜 평가되고 있

는 데 기인한다. 

한편 기타소득의 소득효과를 가져와 풀타임 고용이든 파트타임 고용이든 취업 자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가. 그러나 배우자 소득은 소득효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배우자 소득

이 소득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 여성의 관측되지 않은 능력이나 자원의 측면을 대

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혼여성은 풀타임 고용과 미취업 간에 뚜렷한 선호 차이를 보이고 있지

만 파트타임 고용과 미취업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2세 이하 자녀가 있어 가사

노동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파트타임 고용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

고 있어 단시간 근로가 이들 기혼여성에게 대안적인 고용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Ⅳ. 맺음말

우리나라에는 기혼여성, 특히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여성에서 유휴인력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의 분석에 따르면 유아 자녀(0-2세)가 있는 2주기의 기혼여성이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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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사부담으로 인해 대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은 가사부담이 줄어드는 3

주기 이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게 되는데, 이들의 고용지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이 매우 협소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혼여성 노

동시장의 현주소가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단시간 고용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단시

간 근로에 대한 선호가 그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

장에 전반적으로 단시간 근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시간 근

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맹아는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에게 단

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는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시간 근로

가 가사노동 수행이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기혼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정-직장 병립형 고용형

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작업스케줄이 제시되고 여성의 근

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적절하게 표출될 수 있다면 잠재인력으로 숨어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기대임금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단순직종을 중심으로 형성되

어 있는 재취업 시장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들 고학력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고학력 기혼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보건의료, 보육, 문화, 환경 등 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고학력 기혼여성에 대한 수

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파트타임 고용형태를 활용한다면 고학력 이탈자들을 유인

하는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여성의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는 것과 동시에 기혼여성의 

일자리를 좀더 매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일할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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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변수 설명과 기초통계량  (기혼여성)

변수명 변수 설명 전체 미취업 파트타임 풀타임

HOUR
1주 평균근로시간 

(=노동공급함수의 종속변수)

14.378 0 22.96 29.561

(23.583) 0 (9.286) (27.581)

AGE 본인의 연령 (AGSQ=AGE*AGE)
39.439 38.194 39.434 40.836

(8.115) (8.552) (7.072) (7.468)

ED 본인의 교육년수 (EDSQ=ED*ED)
11.05 11.415 11.047 10.642

(3.128) (2.932) (3.338) (3.264)

HUSBD 유배우자 더미
0.940 0.963 0.883 0.921

(0.237) (0.188) (0.321) (0.270)

HSIZE 동거가족수
3.962 3.943 3.862 3.993

(1.070) (1.039) (0.989) (1.112)

CH2D 2세 이하 자녀 더미
0.141 0.213 0.065 0.068

(0.348) (0.409) (0.247) (0.252)

CH36D 3∼6세 자녀 더미
0.218 0.282 0.228 0.145

(0.413) (0.450) (0.420) (0.353)

CH712D 7∼12세 자녀 더미
0.281 0.274 0.424 0.274

(0.450) (0.446) (0.495) (0.446)

PARENT 부모와의 동거 더미
0.139 0.119 0.100 0.165

(0.346) (0.324) (0.301) (0.371)

NLINC
*

본인소득 제외한 비근로소득(만원)
-16.093 2.082 -25.983 -35.390

(239.490) (255.646) (163.263) (225.845)

WG_M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41.162 155.977 121.119 126.741

(172.491) (185.025) (132.673) (159.904)

INCOME
본인과 배우자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만원)

1965.962 1896.711 1835.643 2057.839

(2695.008) (2863.856) (2000.25) (2560.044)

표본수 18,769 4,408 429 3,932

 주 : ( )안은 표준편차 

* 비근로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의 월평균소득과 가구의 연간총소득의 단위를 일치시키면서 하향편의를 보여 

음의 값을 가지나, 상대적 크기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

<부표 2> 변수 설명과 기초통계량 (미혼여성)

변수명 변수 설명 전체 풀타임 파트타임 미취업

HOUR
1주 평균근로시간 

(=노동공급함수의 종속변수)

17.645 0 20.631 47.584

(24.384) 0 (10.535) (15.485)

AGE 본인의 연령 (AGSQ=AGE*AGE)
21.996 20.117 24.392 24.941

(5.621) (4.978) (5.554) (5.293)

ED 본인의 교육년수 (EDSQ=ED*ED)
12.642 12.015 14.148 13.541

(2.447) (2.465) (2.248) (2.048)

HSIZE 동거가족수
4.268 4.360 4.125 4.126

(1.236) (1.091) (1.384) (1.424)

NLINC 본인소득 제외한 비근로소득(만원)
135.177 165.482 136.812 82.964

(210.146) (216.817) (203.378) (188.015)

표본수 14,259 2,580 176 1,503

 주 : 앞의 <표 1>과 동일


